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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      건 2011고단2056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

피  고  인 이☃☃ (86년생, 여),  식당 운영

주거  수원시 

등록기준지  대구 

검       사 강용묵

변  호  인 변호사 박☄☄(국선)

판 결 선 고 2011. 9. 1.

  

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  

피고인은 2011. 4. 24. 02:2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“나이트클럽”에서, 피해자 김☉☉
(여, 19세)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동권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

하자,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 구두(굽높이 12cm, 넓이 1cm)를 벗어 양손에 

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“야 미친년아”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구



- 2 -

두 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찍고, 피해자가 왼손으로 얼굴을 막자 다시 위 구

두 굽으로 피해자의 왼손등을 1회 내리찍고, 피해자가 도망하자 뒤쫓아 가 위 구두 굽

으로 피해자의 뒷머리, 어깨, 가슴 등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

요하는 좌측 3수지 중지골 골절 및 열상, 다발성 두피열상, 안면부좌상 및 열상 등을 

가하였다.

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1. 김☉☉, 김★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

1. 상해진단서

1. 하이힐 구두 사진, 피해자의 얼굴 사진, 범행현장 사진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

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, 제2조 제1항 제3호, 형법 제257조 제1

항

1. 작량감경

   형법 제53조, 제55조 제1항 제3호(초범, 우발적 범행,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부 금원

을 공탁한 점, 반성하는 점 등 참작)

1. 집행유예

   형법 제62조 제1항(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)

  

      판사      이준철  _________________________


